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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현장의 요구:

대안적 임상심리 자격 제도에 대한 필요성

 이   연   주               최   승   원†

                        단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치료학과                   심리학과
                           교수                          교수

본 연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

건강증진기관에서의 상근 직원의 현황과 구직 자격 요건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고 실무

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전문요원은 38.23%이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5.12%

에 해당하며 61.77%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비전문요원이었다. 1년 동안 게시된 한국정신건강

전문요원협회의 구인공고 중에서 40.70%는 임상심리, 사회복지, 간호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되

었고, 30.97%는 전문요원 자격증을 요구하였으며 25.66%만이 특정 직역의 전문요원 자격증을 요

구하였다. 현장 실무자의 FGI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하는 직무에는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행정입원 신청, 입원적합성 심사, 응급위기개입, 수련과정 운영이 있었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직무에는 정신질환자의 심리 평가, 심리 상담, 연구가 있었다. 자료 조사와 FGI 결과에 따

르면 전문요원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근무 장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주로 직역의 특성이 반영되기보다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전반적

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의 역할을 이해하고 임상심리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임상심리사의 역할,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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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

단이 정교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안은주, 

2017)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 환자,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 평가, 진단, 심리

치료, 정신재활, 교육 프로그램 및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체로 정신건

강전문가라고 지칭한다(최혜윤 외, 2017). 정신

건강전문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폭넓게 가리키는 표현이며 이들 중에서 국가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정신건강전문요원

이라고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통

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며 전

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이 되었으

나 2020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

함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b).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는 국가자격증제도가 생기기 이

전에도 국가면허증과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

해왔다. 그러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만

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이들 전공과는 달

리 임상심리학 전공자들의 경우 석사학위 취

득과 3년 동안의 수련을 마쳐야 임상심리전문

가(한국심리학회 발급) 자격증의 취득이 가능

하다. 이렇듯 임상심리전공은 자격 취득을 위

해 높은 학문적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

간자격증이라는 이유로 정부주도의 정신건강

사업에서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1996년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이 신설되면서 공공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권정혜, 2008). 이것은 임상심리학 전공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국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초기에는 정신질환자

의 발견을 통해 의료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과 

상담, 훈련 및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복귀 지

원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주된 역할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정신장애인의 강제입

원으로 인한 인권문제의 대두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이 강조되면서 2016년 정신건강

복지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법

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

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기 위해 기존의 법을 개선․보완

하였다(박인환, 2016). 이와 같은 법 제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확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문요원의 업무는 공통 업무와 직역

별 개별 업무로 1996년 법의 제정이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b). 

하지만 정신건강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전문

요원의 전공에 따른 개별 업무보다는 전문요

원으로서의 공통 업무가 강조된다는 것을 해

외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탈원화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사

업을 진행하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특정

직역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보다는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Fox, 2013). 이를 고려할 때 실제 국

내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바라

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은 임상심리학 전

공자 고유의 역할보다 전문요원의 공통 직무

에 치중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요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임상심

리전공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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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역할을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량적인 자료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와 정성

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

다. 정량적인 자료조사를 위하여 직역별 인력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요원 배출인원, 직

역별 전문요원의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상근

직원 비율, 정신건강증진 시설에 따른 전문요

원의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시설별 상근직원 

비율, 개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전문요원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인 현황을 알아보았다. 

정성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근무하는 정신건강증진시

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

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유관기관에는 

심리지원 및 심리상담센터가 있으며 기관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

르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중에서도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약물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

른 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유관시설은 정신건

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

당수가 근무를 하지만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아

니므로 업무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에 정

신건강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증

진시설과 유관시설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포

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였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

층면접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자료나 개인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유용하나(Hennink et al., 2020) 수집

된 자료가 특정한 경험을 한 개인의 의견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FGI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제와 관련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자

신의 의견에 더해 상대방의 지식도 공유하면

서 자료를 도출하는 과정에서(Krueger, 2014)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신경림 외, 2004). 따라서 다양

한 정신건강현장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있는 

인물들이 생각하는 현장의 인력수요를 파악하

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이런 결과물들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게 요구되는 현장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인지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정

신건강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심리학 전공자

들이 추구해야 할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방향

성을 고찰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현장의 정량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

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출현황, 직역별․시

설별 근무현황, 구인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

사한다.

둘째, 현장의 정성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

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에서 요구

하는 구체적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을 파

악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량적 연

구와 정성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량적 연구 

중에서 전문요원 배출 현황, 근무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2년에 

발간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와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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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의 자료를 연구 목

적에 맞게 가공하였다. 구인과 관련해서는 한

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의 ‘전문가 모집’ 게시

판, 한국임상심리학회 ‘구인’ 게시판, 한국정신

건강사회복지협회 ‘구인/구직’ 게시판의 게시

글을 바탕으로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정신

간호회는 구인게시판이 회원만 열람 가능한 

상황이라 조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신건강 관련기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기관과 유관기관에서 근무

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관리자를 대상

으로 총 3개의 집단에서 FGI를 실시하여 정성

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FGI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 습

득한 전문적인 지식을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더하여 상대방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Krueger, 2014). FGI의 구성원은 4명

에서 10명 정도가 적절하며 포커스 그룹의 수

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자료의 도출을 위해 3

개 이상이 되도록 권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는 미리 작성한 개방형의 질문에 따라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토론 이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하여 필요한 중요 개

념과 정보를 분석하였다(Krueger, 2014). 대상

자는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모집하였다. 

집단 1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 전문요

원 관리자 7인과 주진행자 1인과 보조진행과 

전사를 담당한 연구보조원 1인으로 구성되었

다. 집단 2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재활기관, 중

독관리센터, 정신건강센터 등에 소속된 관리

자 7인과 주진행자 1인과 보조진행과 전사를 

담당한 연구보조원 1인으로 구성되었다. 집단 

3은 정신건강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건

강전문요원의 관리자 4인과 주진행자 1인과 

보조진행과 전사를 담당한 연구보조원 1인으

로 구성되었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근무 및 구인 현황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과 같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출 현황은 2022

년에 발간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

내’에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신건강증진

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비)전문요원의 수

와 비율은 2022년에 발간된 ‘국가 정신건강현

황 보고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의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와 수련의에 대한 내용을 제

외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인현황은 한국

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

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구인 게시판의 공

고 중에서 2023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기관

을 겹치지 않게 최근 10개의 공고를 선정하여 

지원자격요건을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정신건

강전문요원협회의 전문가 구인 게시판을 2022

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조사하였다.

FGI는 집단 1, 2, 3 모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고 각 인터뷰는 총 2시간씩 진행되었

다. 집단 1은 의료기관 종사자 7명이 참여하

였고 구성은 정신건강간호사 4명, 정신건강사

회복지사 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명으로 

이루어졌다. 집단 2는 지역사회정신건강기관

장(또는 팀장) 7명이 참여하였고 구성은 정신

건강간호사 2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명, 정

신건강임상심리사 1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1명으로 이루어졌다. 집단 3은 정신건강 

유관기관장 4명이 참여하였고 구성은 서울심

리지원센터장(건강심리전문가) 1명,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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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시작질문
-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 본인과, 일하고 계신 환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핵심질문

- 현장에서 각 직역 별 전문요원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개별 직역 전문요원에게 있어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결질문
-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나 보충할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표 1. 질문지 내용

부소장(정신건강임상심리사) 1명, 아이존센터

장(정신건강임상심리사) 1명, 보훈처 심리재활

집중센터장(정신건강임상심리사) 1명으로 이루

어졌다. 각 집단은 사전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모든 면담은 녹음 및 녹화를 하

였다. 우선 연구 담당자가 연구에 대한 목적

을 설명하였고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간단

한 소개와 근무하는 현장에 대한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담당자는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직무 및 

개별 직무 파악’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신건

강전문요원의 역량’에 대해 질문하였고 참여

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내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유

롭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다. 집단이 완료된 

후 연구보조원들이 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FGI를 통해 전사한 자료는 Giorgi(1997)의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분석 절차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

이 지닌 특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일반적 구

조적 진술을 통해 전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통합되는 연구방식이다(강선경, 최윤, 2017; 

Giorgi, 1997). 또한 특정 현상에 대해 각 개

인들의 경험을 보편적인 본질로 축소하여 기

술하는 것이다(Creswell et al., 2010). 본 연구

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유관기관에서 근무하

는 전문요원의 실질적인 역할과 그들에게 요

구하는 역할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그 특성은 기관과 전문요원의 직역에 

따라 공통되는 부분과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

였다.

FGI와 같은 질적연구에서 신실성

(trustworthiness)을 충족하기 위한 준거에는 신

빙성(credi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 의존성

(dependability), 확증성(conformability) 등이 있다 

(Lincoln & Guba, 1985). 이를 확보하기 위해 임

상심리전공 박사 2인의 연구자가 전사한 FGI 

자료의 정확도를 검토하고 서로 토의하여 이

를 반영하는 동료간 협의(peerdebriefing)을 거친 

후 전사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3회의 FGI원자

료를 반복하여 정독한 후 공통의 속성으로 묶

어 중심의미를 찾았다. 이를 통합하여 주제를 

선정한 후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참

여자의 경험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분석한 자

료는 FGI를 진행한 간호전공 박사 1인과 사회

복지전공 박사 1인이 감수하여 연구결과가 잘 

제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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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요원 비전문요원

총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인원(명) 2,177 3,029 805 6,156 3,124 431 15,722

백분율(%) 13.84 19.27 5.12 39.16 19.87 2.74 100.00

*비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표 3.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비)전문요원 수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a)

구분 배출인원 비율(%) 직역별 합

정신건강간호사
1급 3,250 18.14

9,053
2급 5,803 32.39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2,530 14.12

5,611
2급 3,081 17.20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823 10.18

3,251
2급 1,428 7.97

계 17,915 100.00 17,915

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출 현황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b)

결  과

정량적 연구결과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출 현황

표 2는 2022년까지 배출된 정신건강전문요

원의 누적인원이다. 정신건강간호사와 정신건

강사회복지사는 2급의 인원이 1급의 인원에 

비해 많은 반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1급의 

인원이 2급의 인원에 비해 많은 특징이 있다. 

표 3의 현재 근무인원을 고려하면 정신건강

간호사는 자격증 취득 인원의 24.04%(2,177

명)가 상근직으로 활동하고 정신건강사회복

지사는 53.98%(3,029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는 24.76%(805명)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 현황

표 3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정신건강

증진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인력 중

에서 의사(정신과전문의, 전공의)를 제외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6,011명으로 상근직무자

의 38.23%에 해당하고, 비전문요원은 9,711

명으로 6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비전문요원이라는 의미는 자격증이 없다는 것

이 아니라 간호사(39.16%), 사회복지사(19.87%),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임상심리사(2.74%) 자

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3의 결과는 현장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이 없이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임상심

리관련 자격증(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임상심리

사)만을 가지고 있어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오히려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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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요원%(명) 비전문요원%(명)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정신의료기관
60.13%

(1309)

28.10%

(851)

79.38%

(639)

86.40%

(5319)

14.28%

(446)

74.48%

(321)

정신요양시설
5.33%

(116)

2.18%

(66)

0.01%

(1)

4.43%

(273)

27.37%

(855)

0%

(0)

정신재활시설
5.83%

(127)

18.85%

(571)

5.09%

(41)

0.02%

(10)

17.06%

(533)

2.09%

(9)

정신건강복지센터
26.64%

(580)

45.79%

(1387)

14.29%

(115)

8.61%

(530)

37.58%

(1174)

21.11%

(91)

기타
2.07%

(45)

5.08%

(154)

1.12%

(9)

0.39%

(24)

3.71%

(116)

2.32%

(10)

합계
100.00%

(2177)

100.00%

(3029)

100.00%

(805)

100.00%

(6156)

100.00%

(3124)

100.00%

(431)

*비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표 4. 정신건강증진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비)전문요원 비율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a)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인력의 과반이 넘는 

61.77%가 비전문요원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정신건강

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정신건

강복지센터가 포함된다. 표 4에는 정신건강

(비)전문요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기관에 근무

하는 비율을 각 직군별로 전체 인원 대비 해

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수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간호사는 전문요원인 경우 의료

기관이 아닌 정신건강증진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39.87%에 해당하나 비전문요원인 경

우에는 13.60%만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요원인 경우에 의료기

관이 아닌 정신건강증진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71.90%이고 비전문요원이 85.72%에 

해당하여 오히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임

상심리사는 전문요원인 경우에 의료기관이 

아닌 정신건강증진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20.62%, 비전문요원은 25.52%로 비슷하게 낮

게 나타났으며 70%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의

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복지사와 임상심리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정신

건강증진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 중에서 비전

문요원의 비율이 높으나 간호사는 비전문요원

의 비율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임상심리학

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구인 게시판

의 공고 중에서 2023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기관을 겹치지 않게 최근 10개의 공고를 선정

하여 지원자격요건을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30개의 서로 다른 기관에서 임상심리사라는 

특정 직역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4개 기관

이고 사회복지사를 원하는 1개의 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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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기관 자격요건 기관 자격요건 기관 자격요건

A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K정신건강

복지센터
관련자격 U자살예방센터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B정신재활시설 전문요원
L정신건강

복지센터

관련자격

(전문요원 우대)

V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C정신요양시설 전문요원
M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자격 W정신의료원 전문요원

D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관련자격

(전문요원 우대)

N아동보호

전문기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X정신의료원 전문요원

E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자격 O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자격 Y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F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P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Z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전문요원

G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사 Q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자격
Z정신건강복지센터(

팀원)
관련자격

H구청 전문요원 R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자격

(전문요원 우대)

AA정신건강 

복지센터

관련자격

(전문요원 우대)

I정신의료기관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S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AB정신건강 

복지센터
전문요원

J정신재활시설 전문요원 T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산업인력

공단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AC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2023)

** (한국임상심리학회, 2023)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2023)

표 5. 정신건강증진기관 구인 자격요건

하고는 25개의 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증 소지자나 관련 자격증(임상심리사, 사회복

지사, 간호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격요

건으로 제시되었다. 구인 기관의 83.33%는 비

전문요원이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 자격

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이 가능함을 보여준

다. 또한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의 전문가 

구인 게시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

지 조사했을 때, 113개의 구인공고가 있었으

며 그중에서 46개(약 40.70%)의 기관이 직역 

구분 없이 임상심리, 사회복지, 간호 관련 자

격증만 있으면 되었고, 35개(약 30.97%)의 기

관이 직역 구분 없이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구

인 자격으로 제시하였으며, 29개(약 25.66%)의 

기관이 특정 직역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3개(약 2.65%)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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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정 직역(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의 

자격증을 요구하였다. 약 71.68%의 기관은 직

역 구분 없이 구인을 하였고, 약 40.70%의 기

관은 비전문요원이어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구인하여 오히려 전문요원만을 채용하려는 기

관(약 30.97%)보다 많았다.

정성적 연구결과

FGI 분석 결과

FGI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공통 업무

와 개별 업무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통 업

무에는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행정입원 

신청, 입원적합성 심사, 응급위기개입, 수련과

정 운영이 있고 개별 업무에는 개별 업무 선

정의 어려움과 직역별 개별 업무로 나누어진

다. 분석을 통해 정리된 각 주제별 개념을 제

시하면 표 6과 같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는 1)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3) 정신질환자등

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4)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6)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7)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8) 정신건강증

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

터, 2022b)에 정해져 있으나 정신건강증진기관

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

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

터로 이루어져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

자의 진료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

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재

활훈련 및 사례관리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 기

획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은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요양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담당하고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보호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중독예방, 중독자 상담 및 재

활훈련을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a).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을 제공

한다고 해도 각 기관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실제 기관 종사자에게 

FGI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공통 업무에는 사

례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행정입원 신청, 입

원적합성 심사, 응급위기개입, 수련과정 운영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정리하였다. 

사례관리

참여자들은 기관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사례관리를 전문요원의 공통 직무로 언급

하였다. 사례관리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

는 클라이언트의 기능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을 조직․조정․유지

함으로써 개별적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을 연계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

한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 

(권진숙 외, 2012; Intagliata, 1982).

의료기관에서의 사례관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비용효과적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사소통과 가용한 자원들을 통해 서비스를 

계획, 적용, 조정, 감시, 평가하는 협력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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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주제 내용

공통 업무

사례관리

- 고난도 사례관리

- 개별지원, 가족지원

- 초기면담, 정신상태사정평가 진행

- 치료프로그램 진행

- 증상 악화에 대한 타 기관연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일반인이나 학교와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기관 특성에 맞는 대면상담

- 일반인 또는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행정입원 신청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행정입원 진행

입원적합성 심사 - 행정입원 이후 입원적합성 심사 진행

응급위기개입 - 정신응급 대상자 발견시 위기개입 및 관련기관 연계

수련과정 운영 - 수련생 교육과 수퍼비전

개별 업무

개별 업무 선정의

어려움

- 현장 경력이나 경험에서 오는 숙련도 중요

- 공통 업무에 대한 중요성 강조

- 직역 구분 없는 업무 수행

임상심리 직역

- 환자, 내담자, 대상자 위한 심리평가

- 개인 또는 집단 심리치료

- 연구 진행, 통계 분석, 논문 작성

사회복지 직역

- 지역사회 연계

- 환자, 내담자, 대상자에게 사회적 자원 연결

- 사회 또는 환경 맥락을 고려한 사례관리

간호 직역
-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질환 및 건강 관리

- 복약관리

표 6. 정신건강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이다. 참여자들이 언급하는 사례관리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공통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2022b) 중에서 

나목(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목(정신질환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마목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

립 및 지원), 사목(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신재활시설이나 지역사회정신건강기관 또

는 유관기관에서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혹은 내담자에게 적응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

램과 상담을 실시하고 가족지원이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신규 대상자나 내담자를 

위한 정신상태사정평가나 초기면담을 수행한

다. 의료기관에서의 사례관리는 입원 환자나 

낮병원 환자에 상관없이 주로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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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례회의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증상의 악화나 완화에 따른 다른 기관으

로의 연계도 사례관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다음은 종사자의 발언이다.

저희 병원은 오픈하고나서 전문치료팀

이 다 구성되기 시작했어요. 각 치료팀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입

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선

생님들도 같이 치료팀에 있게 되고요. 팀

원들이 하는 역할은 사례관리입니다. 입원

하신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맡게 돼요. 이게 공통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 맡은 

사례담당, 맡은 환자에 대한 치료, 입원, 

증상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맡은 환자에 대

한 치료과정에 대해서 주 1회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일주일 간의 치료에 대한 상의를 

하고 환자 분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고요, 

가족에 대한 개입들도 정신건강 전문요원

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정신건

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 2항 관련 별

표 2에 규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중에서 공통범위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

업 수행 및 교육을 진행이 포함되어 있다(국

가법령정보센터, 2022b).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생애

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진행하며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증

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 및 치료, 정신

건강 상담 및 교육, 정신건강 검사 등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c). 지역 및 광역 정신

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 

정신건강상태검사, 스크리닝을 통한 대면 일

반상담, 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등을 진행

한다. 현장에서는 기관에 따라 전문요원과 비

전문요원이 2인 1조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

면 업무는 전문요원이 주로 맡게 된다. 사례

관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일반인이나 학교와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진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은 종사자의 발언이다.

현장 출동 시에 1차적인 책임과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을 상대하거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시군

정신보건 관계기관들과 회의 진행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시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지역사회에서 정신상태사정평가를 하고

나서 일반상담으로 정해지면 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이 2인 1조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

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대면상담

이나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 정신

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사례관리집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배

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의료기관, 정신건

강간호사>

행정입원 신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원

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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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복지서비

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의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 

받는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d). 그러나 정신

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

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을 하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f). 따라서 정신의료기

관 중에서 응급 또는 행정입원 신청이 가능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은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b). 이러한 

행정입원 신청과 진행 과정에서 환자를 입퇴

원 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

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에 적응이 어렵게 되면 오히려 재입원을 반복

하게 되어 환자의 기능은 저하되고 사회적 비

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행정입

원 신청과 그에 따른 사례관리는 의료기관에

서 근무하는 전문요원의 중요한 공통 업무로 

나타났다.

다음은 종사자의 발언이다.

병원 업무 중에서 권역 내 정신질환자

들의 응급․행정 입원을 맡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행정 입원에서 환자를 입

원시키고 퇴원시키면서 지역사회로 돌려보

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역사

회로 환자가 돌아가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

하면 기능이 떨어져서 재입원을 반복하면 

만성화가 진행되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

기 때문에 조기 예방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정

신건강간호사>

입원적합성 심사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이 정신건강복지

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e)과 제44조에 따라 행

정입원(국가법령정보센터, 2022f)을 하게 될 경

우에 입원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 받

게 된다. 국립정신병원등의 기관에 입원적합

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사를 하는데 정신

건강복지센터 소속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 중에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사에 참

여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g). 입원적합성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원과정과 이송방법

의 적법성 여부, 입원치료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여부, 증빙서류 구비 및 적법한 행정절차

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전문요

원의 직역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기보다는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전문요원

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해당업무의 

실시여부가 달라진다.

다음은 종사자의 발언이다.

저희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정신건

강 전문요원들이 다 있어요. 특정 직역이 

개별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 파트에 

전문요원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연구팀, 

정신건강사업팀, 입원적합성심사팀, 의료

부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정신건강간

호사>

저희는 병동팀, 정신건강사업팀, 정신재

활치료과팀, 입원적합심사위원팀이 있고요. 

입원적합심사위원팀은 간호팀과 사회복지

팀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정신건강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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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위기개입

모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업

무는 아니나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유 업무에는 응급위기개입이 있다.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

나 전화를 걸면, 시․군․구별로 정신건강전

문요원 등이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정보 제

공, 정신의료기관 등을 안내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2005). 정신응급 대상자를 발견했을 경

우에는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

동하여 정신과적 평가를 진행한 후 정신응급

의료센터로 이송하거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

터 등으로 연계 조치한다. 2인 1조로 출동할 

경우, 1명은 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대상자의 

정신과적 평가, 자․타해 위험평가를 진행하

고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 등은 전

문요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응급위기개입에 있

어서 전문요원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은 종사자의 발언이다.

광역센터는 업무 자체가 직접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획하고 행정적인 

것들이 주가 되고 다른 한 축의 업무는 응

급과 위기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홍보와 같은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러한 영역들에서 사회복지사가 

더 잘해, 간호사가 더 잘해, 임상심리사가 

더 해야 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러한 모

든 영역이 정신보건영역이고 정신건강전

문요원이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사

회복지사>

위기대응에 있어서 직접적인 서비스 중

에 1577-0199는 전 직원이 돌이가면서 진

행을 하지만 정신응급활동을 할 경우에 직

접 상담을 하는 역할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

진시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위기대응을 할 

때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이나 사전평가

를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시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 1항 관련

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이 제시되

어 있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정신건강전

문요원 수련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국공립 정

신의료기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 수련기관에서 근무 중인 1급 전문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을 지도감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업무는 전문요원의 업무이

기보다는 수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1급 전문요

원의 업무로 볼 수 있다. 직역에 따라 수련 

내용이 다르고 급수에 따라 2급은 1년 동안 

1000시간, 1급은 3년, 동안 3000시간으로 차

이가 있다. 표 3에 상근 전문요원의 비율을 

고려할 때 전문요원의 근무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수련의 문턱을 낮추어 전문

요원의 배출 인력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표 2와 표 3을 고려할 때, 누적 정신

건강임상심리사가 9천명을 초과함에도 불구하

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상근 직원으로 근무

하는 임상심리사가 8백명 정도로 배출인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배출의 부족 문제와 더불어 열악한 근로조건

의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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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2020).

다음은 종사자의 발언이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각 직역별로 수련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임상

적인 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사회지역적인 자원을 조사하고 자원을 연

계시키는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업무는 공통 업무

대로 수련을 하되 개별 업무는 자기 직역

의 강점이 있으니까 정체성에 맞게 그 안

에서 자원을 발굴해서 수련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별 업무

개별 업무 선정의 어려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직역별 차별화된 업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정신요양

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

설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a). 의료기

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업무가 상담이나 심

리치료 또는 사례관리이므로 직역에 따른 특

성이 반영되기보다는 숙련도가 업무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역과 

무관하게 학부 졸업 후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요원이 1급 자격증 취득자에 비해 업무에 

부담을 경험하고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종사자의 발언이다.

센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직역 간의 구

분이 없다는 거죠. 의학적인 걸 다루지도 

않고요.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간혹 나오

는 경우가 있어요. 임상심리검사를 안 시

켜요. 센터장들은 일부 의료기관에 가서 

돈을 주고 임상심리사를 섭외하죠. 전문요

원을 만들어냈으나 모두 다 사회복지사화 

되고 있어요. 간호사도 그렇고 임상심리사

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이 없

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상담과 관련

해서 임상심리쪽에 맡기는데 국내에서 임

상심리쪽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소비자들도 가장 

크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차이가 없다고 말

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제가 임상 필드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전문요원의 직역을 구분하는 게 과연 의미

가 있는 걸까? 전문요원으로써 가장 중요

한 부분은 공통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공공복지

의료정책에 보면 지역사회에서 공공보건의

료강화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와 의료기관의 통합에 대한 대목이 있었는

데 이것이 기관들의 업무를 합친다는 의미

가 아니라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흐름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좀 단기 입원하고, 

증상이 경감되면 지역사회에 내보내고, 지

역사회는 유지관리하고, 환자는 병원에 대

한 편견이 사라지고 병원에 오는 것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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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

해서 지역사회와 병원이 흐름에 있어서 통

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기관, 정신

건강간호사>

저희 센터는 처음에는 정신건강전문요

원만 뽑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심리치료를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든 임상

심리사든 간호사든 심리치료 업무를 주로 

동일하게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리치료

를 해야 하는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치료

를 조직화하고 사례개념화를 하는 것을 배

워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다 보니 업무를 

하기에 힘들어서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

다. <유관기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질환자의 심리 평

가, 심리 상담, 연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정신건

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과 정신질환자등

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종

사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공통 업무보다

는 주로 개별 업무인 심리 평가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는 정신건강임

상심리사가 심리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례관리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주된 업

무이므로 오히려 심리 평가는 외부 기관의 임

상심리사에게 전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종

합적인 심리 평가가 아닌 간단한 스크리닝은 

오히려 공통 업무에 해당하게 되어 모든 직역

의 전문요원이 담당하게 된다.

또한 면담이나 프로그램 진행이 아닌 인지

행동치료(CBT)나 심리 상담을 전담하여 진행한

다. CBT나 여러 기법의 심리 상담은 내담자 

또는 환자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초기 면담 자

료를 통한 사례 개념화를 포함하여 심리 내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 사례에서 심

리 상담을 통한 변화과정을 아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심리 상담은 관련 수련을 받은 정

신건강임상심리사의 전문화된 개별 업무로 볼 

수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에는 

학부만 졸업하고 1년 수련 뒤 현장에서 근무

를 하기 때문에 석사를 졸업하고 3년 수련을 

받은 1급 자격증 소지자에 비해 실제 심리치

료의 회기 구성이나 내담자를 다루는 부분에

서 경력 차이로 인해 업무 수행이 낮은 편이

다.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증상이 심각하거나 

위기의 대상자를 평가하고 상담을 진행하는데 

능숙하다.

모든 정신증진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학병원이나 대형정신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경우에는 다른 직역의 

전문요원과는 달리 연구가 업무인 경우가 있

다. 다른 직역과는 달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의 1급 수련의 3년차 수련과정 중 이론 과목

에 ‘임상심리연구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무 수행을 위해 수련과정에서 학습이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설계에서부터 연구

의 과정으로서 대상자의 심리평가, 심리치료,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과 원

고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종사자의 발언이다.

저희 기관(의료기관)에는 임상심리사가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등에 다양하게 

있는데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과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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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심리평가, 심리치료, 연구를 

6:2:2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

여 부담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치료도 여

러 종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임상심리사들이 하고 있는 심리평가는 동

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원내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EAP 평가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심리치료는 개인치료를 하고 있습

니다. <의료기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로 배출되는 

인원들이 지역사회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

세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나오시면 평

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정신건강임

상심리사로 나오시는 분들은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오면 행정업무가 많아서 

지치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많이 유지되

고 오래하는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은 아동

청소년 평가를 수반한 다음에 상담을 심

층적으로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직원들 교육하고 

심리평가 보고서 리딩하는 법을 알려주고 

MMPI 검사를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가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

요. 다른 직역에 비해서 가장 크게 특수한 

성격이 있었던 부분이 임상심리사 선생님

들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

진시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

회 연계 및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정신건

강사회복지사의 개별 업무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와 정신

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보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이다. 현장에서는 환

자 또는 대상자의 질환이나 사회경제적 상황

에 맞게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 지역사회나 정

신증진시설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을 확보하여 환자나 그 가족들에

게 연결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같은 기관 내

에서 타 직역과 함께 사례를 관리하는 경우에

도 환자(대상자)나 대상자(환자)의 가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주로 담

당하여 관리하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증상이나 

사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개별적인 

심리상태에도 관심을 갖지만 환자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회적인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정

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업무를 주로 하게 된다. 동일한 대상자

를 관리하더라도 더 넓은 시야로 이해를 하고 

그 시야 내에 가족도 포함하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종사자의 발언이다.

저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대상자, 

환자, 그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분

들에 대한 이해력이나 공감하는 능력이 차

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능력, 사회성, 

대상자에 대한 이해, 민감성, 측은지심 같

은 것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합

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

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든가, 지역사회의 자원이 무엇

인지,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업계

획서를 제안하는 부분에 강점이 있으세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간

호사>

환자에 대한 교육이나 환자 보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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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가족에 대한 평가

나 면담을 진행하고 이후에 어떤 부분을 

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

님들이 지역 선생님들과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기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활동과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 활동

환자나 대상자의 신체건강의 상태가 열악하

거나 힘든 경우에 정신건강간호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알코올 의존증과 같이 증상이 신체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질병의 증상 관리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이나 환자(대

상자) 본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처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간호직역의 장점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약물 관리를 해주고 부작용이나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직역에 비

해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간호사는 일반 간호사 역할

과 차이가 없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은 

승진의 요건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만약 다른 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전

문요원 자격증은 의미가 없으며 일반 간호사

가 아닌 전문요원으로서의 특수성은 다른 직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특수성이 있

기 보다는 근무하는 기관 내에서 다른 직역에 

비해 신체 증상과 관련된 업무의 비중이 높은 

정도의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종사자의 발언이다.

병원에서는 정신건강간호사들이 병동에

서 일을 하면서, 일반 간호사와의 특이성

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 정신

건강간호사>

지역사회센터에서 일을 할 때에는 직역

에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 관리자 측면에서

는 직역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에 고

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등의 

중독의 문제가 신체질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의 증상이라든가 어떻게 돌보

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 대상자(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간호

직역에서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

건강간호사>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현장의 요구를 알아보

기 위해 근무 현황 및 구인 공고를 통한 기관

의 요구 파악, 정신건강 관련시설(정신의료시

설,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 유관기관)종

사자를 대상으로 한 FGI를 진행하였다.

자료조사 및 FGI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증진기관에서 근무하는 상근

인력 중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비중은 절반

에 미치지 못하고, 구인을 하는 과반 이상의 

기관에서는 전문요원 자격증이 아닌 관련 자

격증을 소지하여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정신건강증진기관에서 상근 근무자 

중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비율은 38.23% 

밖에 되지 않는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중의 

20.62%, 정신건강간호사 중의 39.87%,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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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회복지사 중의 71.90%가 의료기관이 아닌 

정신건강증진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의 구인공고를 조

사한 결과, 113개의 구인공고 중에서 71.68%

의 기관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의 

구분이 없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였고 30.97%의 기관만이 직역 

구분 없이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구인 자격으

로 제시하였다. 직역별 최근 구인공고를 10개

씩 조사한 결과 30개의 기관 중에서 83.33%에 

해당하는 25개의 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

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의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신건강현장은 다수의 비전문요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는 공통 업

무와 개별 업무로 나누어져 있으나 의료기관

을 제외한 지역사회 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는 

공통 업무를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도 사례관리, 입원

적합성심사, 응급입원, 수련과정 운영 등의 공

통 업무를 진행하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심

리 평가와 심리 교육, 심리상담 및 심리 안정

을 위한 서비스 지원, 연구 진행 및 논문 작

성,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

호 활동,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

담 안내와 같은 개별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하였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는 전

문요원이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응급위

기개입, 수련과정운영과 같은 공통 업무를 위

주로 담당하였고 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 분

장이 있기보다는 전문요원이 대상자나 기관의 

담당자를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은 전문요원이 상담

이나 심리 치료를 주로 담당하였다. 지역사회

나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의 업무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을 거치면서 형

성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을 통한 

경력에 따른 실무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결과를 통한 연구에 대한 논의점과 미

래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근무상황과 구직현황 및 실무자

를 통한 현장의 요구를 고려할 때 정신건강증

진기관에서 전문요원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임

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같은 직역 특

성이 반영되는 개별 업무가 아닌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

는 공통 업무라는 점이다. 정신보건법 제정 

초기에는 전문요원의 역할이 정신질환자의 발

견, 의료, 상담, 훈련 및 사례관리, 사회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에 정신장애인 인

권문제의 중요성 증대와 전 국민 대상의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정신건강복

지법으로 전면적으로 제개정되면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신권철, 

2017). 정신보건법의 변화과정, 직역 구분 없

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이 가능

하다는 점, 실제 근무중인 정신건강인력 중에

서 과반 이상이 비전문요원이라는 점, 직역보

다는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는 실무자들의 보

고를 고려할 때 정신건강증진기관에서 요구하

는 전문요원의 역할은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

담, 훈련 및 사례관리, 사회복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같은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임상심리사가 생각하는 정신건강임상

심리사의 역할과 현장에서의 요구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2018년도에 한국임상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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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임상심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알아보

기 위해 전문역량과 활동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권정혜, 2018). 2018년도 조사에 따

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45.3%가 의료기

관에서 근무를 하였고 본 논문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79.38%가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가 정신건강증진기관에서 근무하며 지역 사회

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귀에 기

여하고 일반인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기를 의도했던 정신건강복지법에서의 정신

건강임상심리사 제도에 대한 운영 취지에 부

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에 대해 

이전 연구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교육 및 수

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지급되는 

임금 수준이 낮고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정신건강시설들이 임상심리사의 

고유 직무보다는 전문요원 공통 직무를 요구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학계에서 임상심

리사에게 기대하는 정체성과 현장의 요구 사

이의 간극이 심리학 전공자들이 지역사회 정

신건강증진시설을 꺼리는 근본 이유일 가능성

에 주목해야 한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정신과의사와 

더불어 1990년 7월 1일부터 임상심리학자가 

공적 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대상자에게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유득권, 이영호, 2018). 

그러나 이들의 역할이 한국의 정신건강임상삼

리사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

국은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례관

리자(care manager)가 신청자를 초기평가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제공처(mental health provider) 목

록을 알려준다(유득권, 이영호, 2018; Health, 

2023). 여기서의 정신건강제공처 중에 하나가 

공인된 자격증(면허증)을 가진 임상심리학자

이다. 국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설명하

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

를 할 경우에는 미국의 정신건강제공처(mental 

health provider)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지역사

회 정신건강증진기관(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

재활시설 등)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례관

리자(care manager)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내의 모든 기관을 조사한 것은 아니므

로 이에 대한 제한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역할을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인

력부족과 장기 근무자 부족이 나타나고, 관련

하여 처우 개선에 대한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연구자들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이상

훈, 2020). 그러나 처우개선 만으로 인력부족

이 해결될 수는 없다. 임상심리전공자는 정신

건강전문요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에 

임할 때에 전문요원에게 요구되는 기관과 사

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신

건강전문요원에게 원하는 역할 비중의 절대 

다수가 공통 업무이고 그 이상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부족하다면 정신건강임상심리

사 2급인 학사급 수련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

상심리 전공자는 제도상으로는 학사를 마치고 

2급 수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

를 졸업하고 나서 2급 수련을 받으려고 해도 

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학원의 임

상심리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절차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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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논의도 있어왔으나(Won et al., 2018) 추진

과정에서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

는 것에 더불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외에 기존의 법이 임상심리와 관련된 자격을 

제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증

인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1, 2급)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a). 정신건강임상심리

사(1급: 1,823명, 2급: 1,428명)와 비교하면 임

상심리사는 자격증 취득 요건이 까다롭지 않

아 2급 배출인원(14,343명)이 많고 상대적으로 

1급의 취득 인원(1,287명)은 적으며, 자격증 취

득을 위한 실습요건, 수련요건, 보수교육에 구

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보장

하기 어렵다(원성두, 장은진, 2022).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도 보편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더 

낮을 수 있는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와 관

련된 제도는 우리가 원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심리학자의 고유한 정

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심리학회는 과학적인 전문성을 

전제로 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

년부터 약 4년 동안 노력하며 의회와 정부에 

입법을 건의하였고 2022년 4월에 서정숙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심리사법안>

이 발의되었다(박중규 외, 2022). <심리사법

안>이 통과되어 정신건강전문가에 대한 법률

이 제정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나 법안에 

임상심리학자의 전문성이 얼마나 담길 것인지

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본 고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비롯한 정신건강전문요

원이 정신건강증진기관에서 근무함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를 인지하고 수용하며 실무에 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법과 

제도가 정신건강전문가인 임상심리학자의 업

무를 온전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임상심

리학자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발의된 

<심리사법안>에서 이를 담아낼 수 있다면 다

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대안적인 입법 추진

이 필요함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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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ffing statistics of full-time employees at mental health improvement facilities 

and job requirements. Researchers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to identify the role of 

mental health specialis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38.23% of full-time workers at mental 

health improvement facilities were specialists, 5.12% were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s, and 61.77% 

were non-specialists with related certificates. In the job postings by the Korea Associa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over the past year, 40.70% of facilities sought individuals with certificates in clinical 

psychology, social work, and nursing, 30.97% required specialist certificates, and only 25.66% specifically 

requested mental health specialist certifica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GI, the common tasks included 

case management, services aimed at improving mental health, requests for administrative admission, 

assessment of legitimacy of admission, crisis intervention during emergencies, and training courses. The data 

analysis and FGI indicate that mental health specialists in mental health improving facilities, distinct from 

medical institutions, are typically engaged in common tasks. Researchers are hopeful that these findings will 

fost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les played b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new system that encapsulates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linical psychologists.

Key words :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s, mental health specialists, mental health improvement facilities, role of 

clinical psychologist,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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